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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은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 및 컨테이너 터미널의 높은 장치율로 인하여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장치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세관은 ‘21. 10월부터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기간 연장 관

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물동량·장치율 변화 및 내외부 유관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

여 기존 지침을 수정·보완한 개정지침을 안내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I. 지침 적용 지역

o 부산신항 소재 6개 부두(터미널)

적용지역
장치장 부호

부두명 터미널
신항 1부두 부산신항국제터미널(주) 03077013
신항 2부두 부산신항만(주)자유무역지역 03077102
신항 3부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03077006
신항 4부두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주) 03077011
신항 5부두 (주)비엔씨티 03077026

신항 다목적부두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주) 03077003

II. 반출기한 연장 승인 기준

o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연장승인 기준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물품

  4. (중략) 간이한 신고대상물품

  5.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 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o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 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① 천재지변으로 운영중단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부산신항 부두 및 동 부두 이용 수입업체의 공장․창고 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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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등으로서 『부산세관 수출입물류 지원센터』에 물류대란 피해업체로 등록된 업

체가 신청한 경우*

      * (참고) 피해업체 등록방법

      

물류대란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의 지원요청 사항 “ 기타” 란에 ‘부산신항 부두에 장치(보관)된 수입신고 수리

물품 반출기간 연장’ 기재하여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지원 신청 

(전화) 051-620-6954 (팩스) 051-620-1118 (e-mail) busansupport@korea.kr)

③ 부산신항 부두 운영사ㆍ운항선사ㆍ화물연대 등의 파업, 수입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압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하여 부두에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반출 불가능한 사유로 반출 예정일자 및 스케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단, 필요한 최소

기간만 승인)

III. 연장 신청시기 및 연장 기간

o 신청시기

- 수입신고 수리후 10일 이후(9일 경과 후) 신청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9일 이내 신청 시에는 불승인

o 연장기간

- 최대 30일 (연장 필요 시 추가 신청, 기타 반출 불가능한 사유의 경우 필요한 최소기간만 승인)

Ⅳ. 적용 시기

o 2022년 10월 4일 이후 수입신고 수리되는 건부터 적용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부산신항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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